
1. 금강경영처-5492 (2022.12.16) 관련입니다.

 

2. '문종열'은 우리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해외장기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등록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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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조치 요청〉

 

개인정보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목적에 한해 이용하시고, 동 법 시행

령 

제30조 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